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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남해군 고시 제 호2018 - 69

둔촌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 조 및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둔촌59 61 , 58「 」

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2018 5 15

남 해 군 수

사업의 명칭 둔촌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1. :

사업의 목적2. : 취약한 마을의 기초인프라 정비 및 마을경관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 업 비3. : 백만원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2,087 ( 1,561 , 488 , 38 )

주요사업내용4.

주택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빈집철거 주택수리 재래식- : , , , ,

화장실 철거

경관시설 정비 마을 안내판 설치- :

기반시설정비 상하수도 정비 재해방지시설- : ,

생활위생안전 등 인프라 계획 설치 공동화장실 및 간이판매시설 공- : CCTV , ,

동쓰레기 집하장 수세식 화장실 신설 및 정화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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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년 년 월5. : 2015 2018 6∼

시행계획 열람 장소 시행계획서는 남해군 미래전략사업단 에6. : (055-860-3603)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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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결과 요약( )

시군 지구명
마을명( )

시행계획
수립일 총사업비 15 16 17

남해군 둔촌마을 - 2,087 - 100 1,987

2015.06 3
: 110 , 59: 6 (65 ) :59(4m ) : 65% : 0%: 86.2%

2,087,816- 1,561,000 488,000 38,816 0
2,087,244- 1,561,000 488,000 38,244 0

: , , , ,
: : ,: CCTV , ,:

: 47,670: 18: ( )
: 2016.11.30.: 2016.12.09.: 2016.12.14.: 2017.01.06.: 2018.05.31.

(2011, 2012 24 )
: 055-860-3603: 010-4248-4824: 010-8250-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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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세부내역3.

단위 개소 천원( : , m, )

부문별부문별부문별부문별 공 종공 종공 종공 종

기본계획 현행계획(A) 변경계획(B) 증감(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주택정비주택정비주택정비주택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38 125 51 237 55 250 4 13

슬레이트 지붕철거 20 5 - - - - - -

빈집 철거 4 2 7 21 7 21 - -

주택수리 13 52 7 24 7 23 - 1∆

재래식화장실 철거 32 26 32 35 32 35 - -

경관경관경관경관
시설정비시설정비시설정비시설정비

마을 담장정비 1 15 278 17 329 26 51 9

건물철거 지원 5 5

마을안내판 1 2 1 2 - -

기반기반기반기반
시설정비시설정비시설정비시설정비

하수도 신설 1 891 804.7 802 804.7 822 - 20

재해방지시설 1 500 806.5 463 806.5 486 - 23

생활 위생생활 위생생활 위생생활 위생,,,,
안전등안전등안전등안전등
인프라계획인프라계획인프라계획인프라계획

CCTV 3 15 4 23 4 23 - -

마을버스정류장 1 20

공동화장실간이판매시설 1 77 - - - - - -

공동쓰레기집하장및농산물집하장 1 16 1 23 1 32 - 9

수세식화장실및정화조신설 11 44 13 87 13 87 - -

공공이용공공이용공공이용공공이용
시설계획시설계획시설계획시설계획 마을회관 리모델링 1 50 1 27 1 27 - -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주민역량강화 1 15 1 7 1 7 - -

제경비제경비제경비제경비

실시설계비 1 64 1 57 1 57 - -

공사감리비 1 144 1 133 1 133 - -

사업관리비 1 28 1 27 1 27 - -

노후건축물진단 1 10 1 9 1 9 - -

기타기타기타기타 잡지출 및 예비비 - - 1 94 1 20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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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단위 백만원( : )

구 분 기 승인액 변경 승인액 증 감 비 고

계 2,088 2087 -1

보 조 2,049 2,049 -

국 고- 1,561 1,561 -

지방비- 488 488 -

자부담 39 38 -1

융 자 - - -

환경부 등 - - -

지 출
단위 백만원( : )

부문별부문별부문별부문별 공 종공 종공 종공 종
기 승인액기 승인액기 승인액기 승인액 변경 승인액변경 승인액변경 승인액변경 승인액 증 감증 감증 감증 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2,0882,0882,0882,088 1,5611,5611,5611,561 488488488488 39393939 2,0872,0872,0872,087 1,5611,5611,5611,561 488488488488 38383838 -1-1-1-1 0000 0000 -1-1-1-1

주 택 정 비주 택 정 비주 택 정 비주 택 정 비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317317317317 219219219219 59595959 39393939 329329329329 229229229229 62626262 38383838 12121212 10101010 3333 -1-1-1-1

슬레이트지붕개량 237 166 40 31 250 176 43 31 13 10 3 0

슬레이트철거 0 0 0 0 0 0 0 0 0 0 0 0

빈집철거 21 15 6 0 21 15 6 0 0 0 0 0

집수리 24 12 4 8 23 12 4 7 -1 0 0 -1

재래식화장실철거 35 26 9 0 35 26 9 0 0 0 0 0

경 관경 관경 관경 관

시 설 정 비시 설 정 비시 설 정 비시 설 정 비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19191919 14141414 5555 0000 28282828 21212121 7777 0000 9999 7777 2222 0000

마을담장정비 17 12 5 0 26 19 7 0 9 7 2 0

마을안내판설치 2 2 0 0 2 2 0 0 0 0 0 0

기 반기 반기 반기 반

시 설 정 비시 설 정 비시 설 정 비시 설 정 비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1,2651,2651,2651,265 962962962962 303303303303 0000 1,3081,3081,3081,308 997997997997 311311311311 0000 43434343 35353535 8888 0000

하수도신설 802 610 192 0 822 627 195 0 20 17 3 0

재해방지시설 463 352 111 0 486 370 116 0 23 18 5 0

생활위생안전등생활위생안전등생활위생안전등생활위생안전등

인프라계획인프라계획인프라계획인프라계획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133133133133 100100100100 33333333 0000 142142142142 107107107107 35353535 0000 9999 7777 2222 0000

CCTV 23 17 6 0 23 17 6 0 0 0 0 0

공동화장실및간이판매시설 0 0 0 0 0 0 0 0 0 0 0 0

공동쓰레기집하장및농산물집하장 23 17 6 0 32 24 8 0 9 7 2 0

수세식화장실신설 87 66 21 0 87 66 21 0 0 0 0 0

공 공 이 용공 공 이 용공 공 이 용공 공 이 용
시 설 계 획시 설 계 획시 설 계 획시 설 계 획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27272727 20202020 7777 0000 27272727 20202020 7777 0000 0000 0000 0000 0000

마을회관리모델링 27 20 7 0 27 20 7 0 0 0 0 0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7777 5555 2222 0000 7777 5555 2222 0000 0000 0000 0000 0000

주민역량강화 7 5 2 0 7 5 2 0 0 0 0 0

제 경 비제 경 비제 경 비제 경 비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320320320320 241241241241 79797979 0000 246246246246 182182182182 64646464 0000 -74-74-74-74 -59-59-59-59 -15-15-15-15 0000

실시설계비 57 43 14 0 57 43 14 0 0 0 0 0

공사감리비 133 101 32 0 133 101 32 0 0 0 0 0

사업관리비 27 20 7 0 27 20 7 0 0 0 0 0

노후건축물진단 9 6 3 0 9 6 3 0 0 0 0 0

잡지출 0 0 0 0 2 2 0 0 2 2 0 0

예비비 94 71 23 0 18 10 8 0 -76 -61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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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 호2018 - 71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33 6 .「 」

년 월 일2018 5 23

남 해 군 수

하 천 명 지방하천 서상천1. : ( )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2. :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송림 길3. : 1 12

점용목적 배수암거 교환 설치4. :

점용위치 남해군 서면 대정리5. : 699

점용면적6. : 15㎡

점용기간7. : 2018. 5. 23. ~ 201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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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남해군 공고 제 호2018 - 603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8 1 21

어업권 포기 신고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2018 5 17

남 해 군 수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양식어업권 포기신고 수리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명

남해양식
제 호102

패류양식
바닥식( )

새꼬막
설천
진목

50,000
2008.05.23
2018.05.22

년(10 )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진목어촌계 재개발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명

남해양식
제 호504

패류양식
바닥식( )

새꼬막
설천
진목

50,000
2018.05.23
2028.05.22

년(10 )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진목어촌계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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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 호2018 - 604

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2018/2019

수산업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조의4 2 , 2

규정에 의하여 수립 승인된 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산업법시행령 제2018/2019 2

조 제 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7 2 6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2018 5 17

남 해 군 수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결정 내역□

양식어업【 】

재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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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 】

재 개 발○

정 치 망【 】

대체개발○

조건부 승인
정치망 보호구역 관계(
법령 준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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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 호2018 - 643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림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41「 」

니다.

년 월 일2018 5 30

남 해 군 수

자치법규명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1. : 「 」

개정이유2.

지방자치법 제 조 사용료 및 제 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제 항 단서136 ( ) 139 ( ) 1○ 「 」

에 따라

운영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를 산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3.

가 별표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조정. [ 2]

의견제출4.

가 의견제출기간 년 월 일까지. : 2018 6 20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2018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6 20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1) (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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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등3)

나 의견 제출처.

주 소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번길1) : 52425, 9 12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

연락처 전화 팩스2) : 055-860-3604, 055-860-3750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 , , ,

기 타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 미래전략팀 로(055-860-360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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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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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2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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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이용료게스트하우스 이용료게스트하우스 이용료게스트하우스 이용료

구 분 대학생 이하
일 반

비 고
비수기 성수기

게스트룸 인실2

및 인실4
15,000 20,000 25,000 단위 원( : )

게스트룸 인실12

및 인실14

성수기 월 월 공휴일 및 공휴일전일: 7 8 ,◦ ∼

인 박 기준1 1◦

가족동반 만 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5◦

박은 당일 익일 까지1 14:00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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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 호2018 - 656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

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41「 」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2018 5 29

남 해 군 수

자치법규명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1. : ·「 」

개정이유2.

농어촌마을의 농어업인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시 재정상태가 열악한 마을회의

과다한 자부담 사업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

여 마을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비율 및 지원근거를 수정 신설하고 농어업인의 농,

업경영 및 가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월급제 도입에 따른 농어업인 월

급제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위함.

주요내용3.

가 어항법 에서 어촌의 용어의 정의를.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 조제 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 조제 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 조제 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 조제 호3 63 63 63 6「 」「 」「 」「 」

의 어촌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어의 어촌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어의 어촌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어의 어촌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어 상위법령 명칭을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으로 수정 안 제 조( 2 )」

나. 마을회의 농어업인 공동이용시설에 지원 비율 및 근거 등 수정 신설 안 제 조( 7 )

제 항 군내 농어업 농어촌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군내 농어.

업농어촌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해당하는 경우에해당하는 경우에해당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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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 제 항 제 호에 농어촌마을의 농어업용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1 3

제 항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생산자단체 를- 2 “ , , ” “군내에군내에군내에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생산자단체, , , 농어촌마을회농어촌마을회농어촌마을회농어촌마을회”

로 수정

다 농어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신설 안 제 조. ( 8 )

농어업인 월급제 도입에 따른 제 조 제 호로- 8 9 농어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농어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농어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농어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관한 사항 신설관한 사항 신설관한 사항 신설

라 별표 단체별 지원내용에 축산 및 양봉관련 단체 추가 신설 안 제 조. [ ] ( 12 )

- 축산 낙농 및 양봉관련 단체의 지원내용 누락에 따른 사 전국한우협회축산 낙농 및 양봉관련 단체의 지원내용 누락에 따른 사 전국한우협회축산 낙농 및 양봉관련 단체의 지원내용 누락에 따른 사 전국한우협회축산 낙농 및 양봉관련 단체의 지원내용 누락에 따른 사 전국한우협회. ( ). ( ). ( ). ( )

남해군 지부 남해낙우회 양봉협회남해군지부의남해군 지부 남해낙우회 양봉협회남해군지부의남해군 지부 남해낙우회 양봉협회남해군지부의남해군 지부 남해낙우회 양봉협회남해군지부의, ,, ,, ,, , 축산낙농 양봉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 축산 및 양봉기술 벤치마킹,

판매 홍보 각종 행사참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의견제출4.

가 의견제출기간 년 월 일까지. : 2018 6 20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2018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에6 20 ( )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 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1) (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2) ( ),

기타 참고사항 등3)

나 의견제출처.

주 소1) :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52430, 2449

2) 연락처 전화 팩스: 055-860-3906, 055-860-3981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 , , ,

기 타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055-8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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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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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조제 호 중 어촌 어항법 제 조제 호 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2 6 “ 2 1 ” “「 ㆍ 」 「 ㆍ 」

제 조제 호 로 한다3 6 ” .

제 조제 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7 1 “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로 하고.” ,

제 조제 항 제 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1 3 .

농어촌마을의 농어업용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 경우3.

같은 조 제 항 제 호 를 제 호 로 한다1 “ 3 ” “ 4 ” .

제 조제 항 중 제 조제 호와 제 호 제 호에 따른 자로 를 군내에 주소를7 2 “ 2 8 10 , 11 ” “

두고 거주하는 제 조 제 호 제 호 제 호에 따른 자와 제 호에 따른 마을회2 8 , 10 , 11 9

로 한다” .

제 조 제 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8 .

농어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8.

같은 조 제 호 를 제 호 로 한다“ 8 ” “ 9 ” .

제 조 제 항 별표 단체별 지원 내용 제 조 관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12 5 “[ ] ( 12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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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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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 호2018 - 657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 」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41「 」

다.

년 월 일2018 5 29

남 해 군 수

자치법규명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1. : 「 」

개정이유2.

상위 법령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남해군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로 개정에 따라「 」 「 」

제명을 수정 정비하고 귀농귀촌 및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3.

가 상위법령명칭 수정 안 제 조. ( 2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 3 ·「 」 「

기본법 제 조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 조로 수정3 3」 「 」

나 귀농귀촌 및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안 제 조. ( 3 )

제 호 귀농귀촌 및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조문 신설- “ 13 ”

다 상위법령 및 조례제명 수정 안 제 조. ( 7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

지원 조례 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 」 「

조례 로 제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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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4.

가 의견제출기간 년 월 일까지. : 2018 6 20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2018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에게6 20 (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1) (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2) ( ),

기타 참고사항 등3)

나 의견제출처.

주 소1) :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52430, 2449

연락처 전화 팩스2) : 055-860-3906, 055-860-3981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 , , ,

기 타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055-8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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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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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 를 농업농촌 및 식품2 “ 3 ” “「 」 「

산업 기본법 제 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 조 로 한다3 3 ” .」 「 」

제 조 제 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13 .

귀농귀촌 및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13.

같은 조 제 호 를 제 호 로 한다“ 13 ” “ 14 ” .

제 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7 「 」 「

원 조례 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 “」 「 」 「

례 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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